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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20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다     음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 선도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을 위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 패키지 지원

기존설비 사전 계측 ⇒ 효율향상설비 개체 ⇒ 절감계량 성과산출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14,825백만원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1), 중견기업2) 및 비영리법인3) 사업장(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3)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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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설비가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휴·폐업, 부도, 기업회생절차, 파산선고 중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경우 

‧ 건축법 등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조성사업의 제재조치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사유로 조성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설비·시스템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1), 효율관리기자재2) 등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21개 지정설비·시스템[붙임1, 붙임6 참고] 중 1종 이상3)의 품목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

     3) 2종 이상의 설비·시스템을 혼합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사업장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예상량이 Δ5kW 이상인 사업

- 개체대상 설비는 기존설비와 유사한 기능 및 출력성능을 갖추어야 함

ㅇ 피크감축량(ΔkW) = (기존설비 사용전력 – 효율향상설비 사용전력) × 피크일치율

  - 사용전력 = 정격용량 × 부하율 ÷ 효율

   * 설비용량 설정기준(입력단, 출력단)에 따라 사용전력 산식 변동가능

  - 피크일치율(개별설비 사용전력이 사업장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 : 0.8 적용

 설치장소

ㅇ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1)로서 사무실, 공장 등 공용 장소(공공기관2),

위반건축물, 성과검증이 어려운 사업장은 제외)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에 분류된 건축물 구분 활용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예) 국·공립기관, 지자체 소유 시설, LH/SH 아파트, 국·공립학교 등  

 * 설치사업장이 임대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 사업참여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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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ㅇ 지원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차등 지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사업장당 최대 2억원

지원비율 설비설치비의 70% 이내 설비설치비의 40% 이내

1. 사업장당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동일법인 기준으로 적용
2. 설비비는 효율향상설비 및 필수 부대설비(효율향상설비의 가동, 단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의미함
3. 시공비는 효율향상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의미하며,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함
4. 컨설팅비는 사업전반의 운영·관리 지원(사전진단, 에너지절감량 산정 방법에 대한 지원, 데이터 수집·

관리 지원, 효율향상설비 개체지원, 베이스라인 설정, 절감량 산정지원 등) 관련 비용을 의미함
5. 설비설치비는 설비비, 시공비, 컨설팅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6. 설비비와 시공비는 설비공급(제조)업체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를 적용함
7. 컨설팅비는 사업장당 최대 5백만원 내에서 지원
8. 계측전송장치 구축비용은 효율향상설비당 최대 1백만원, 사업장당 최대 10백만원 내에서 

필요시 지원(연동설비인 경우 전체설비 계측단 추가 설치 등)
9. 공기압축기 등 2기 이상 설비가 연계 되어있는 경우, 총 전력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개체대상 설비 외 전체설비 계측단에도 계측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함
10. 계측전송장치 구축비용의 지원범위는 전력소비량 계측을 위한 필수설비만 지원 (온도 및 

유량 등 측정을 위한 장치는 지원대상 제외로서, 설치 시 자체부담)
11.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천원 단위 미만 절사 등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신청액 등을 산출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별지 제4호 서식) 참고
12.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장이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사업장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ㅇ 신청사업장1)은 참여전문기업2),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3),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4)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신청

1) 사업장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에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를 설치하고 전력
절감효과 성과검증을 하고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장

2) ESCO등록사업자 또는 B등급이상 진단전문기관으로서 사전진단, 베이스라인설정 및 절감량 산정수행 
지원, 데이터 수집·관리지원 및 효율향상설비 개체 지원 등 사업전반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기업

3) 지원사업장에 효율향상설비를 설치하는 업체
4) 사업장이 보유한 설비의 전력사용량 데이터수집·전송을 위한 계측전송장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
   * IoT스마트에너지통합제어시스템 등 지원대상 설비 교체와 더불어 DR(수요반응자원거래) 참여를 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는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각 설비별 공사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 참여전문기업은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설치의 역할도 수행가능(단, 관련 공사면허 보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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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26. 3. 30.(월) ~ 4. 10.(금) 18:00까지

ㅇ (접수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13.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신청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전용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ee)  →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문의처) 에너지효율정책처 효율평가팀, 052-920-0354, 0355
-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관련사항 : 산업에너지처 산업에너지팀, 052-920-0385

 선정방법

ㅇ (서류검토) 기업정보, 사업계획서 등이 공고 지원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ㅇ (평가방법) 서류검토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운영지침 제7조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 평가

- 최종점수는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대상)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순

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 사업취소, 사업포기 및 사업비조정 등 잔여(추가)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 순으로 지원  

-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의 경우, 각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최소 5개 이상의 소속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

(5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소속 사업장 모두를 선정에서 제외)

ㅇ (평가지표) [붙임2-1, 붙임2-2 참고]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

비계량
(60점)

‧ 사업계획 타당성 (15점)
‧ 예상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15점)
‧ 설비·시공비 등 사업비용 적절성 (25점)
‧ M&V(절감량산정) 계획 타당성 (5점)

계량
(40점)

‧ 신용평가등급 (5점)
‧ 에너지절감량 (20점)
‧ 효율향상설비 보조금지원 비율 (15점)

가점
(최대11점)

‧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확인서) 3점
‧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 3점
‧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 사업장 또는 에너지서포터 참여 사업장 (3점)

최대
5점

‧ KEEP30(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 사업장 또는 협력 사업장 (5점)
‧ 중소·중견 에너지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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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절차

예상 일정 추진 절차  내  용

3~4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6년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공고 시행

· 참여희망 사업장 사업신청서 제출


5~6월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사업장 선정 및 협약

·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 부합여부 확인

· 예상절감량, 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평가

· 지원사업장 협약체결


6~7월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현장확인

· 기존설비의 계측전송장치 구축

· 1차 현장확인 실시

 - 기존설비 확인 및 정상 계측여부 등 확인


7~8월
기존설비 계측데이터 수집 및 

베이스라인 수립
· 기존설비 계측 및 베이스라인 수립



8~9월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현장확인

· 효율향상설비 개체공사 및 시운전(협약체결일

로부터 90일 이내)

· 2차 현장확인 실시

 -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정상 계측여부 현장 확인


10월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27년 

12월

전력사용량 등 모니터링 

보고 및 실적보고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월1회)

·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 제출(연1회)

 협약기간별 주요 추진내용

ㅇ (1차년도) 설비별 전력사용량 계측, 베이스라인 설정 후 효율향상설비 개체

- 1차년도(2026년) 연내 계측전송장치 설치, 베이스라인 수립, 설비개체 

및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 관리 필수

ㅇ (2차년도) 효율향상설비 전력사용량 계측을 통해 에너지절감량 산정 및 평가

  ※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시운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되지 않거나 연내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절차별 추진내용 [붙임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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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사항

 사후관리

 ㅇ 지원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장은 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현장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설비의 정상 가동 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위반 시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구성업체(참여전문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는 

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요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 최소 협약종료일까지)을 

발급하여 지원사업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 양식은 [붙임 8] ’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별지서식 활용

ㅇ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은 [붙임11]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공문 및 운영계획서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수사항 확인 필요 

ㅇ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 및 평소에 사용하는 상용설비의 대신 또는 보조로 사용되는 예비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非노후설비(예시: 2022.1.1. 이후 제조된 설비 등)를 효율향상설비로 개체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은 사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수행책임자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ㅇ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는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각 설비별 공사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수행책임자가 철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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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효율기자재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등은 설비 설치완료일까지 

유효하여야하며, 유효하지않을 경우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비와 타 재원이 혼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필수 

 ㅇ 사업장의 전체 전력량정보 확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EDSM(Electric 

Power Data Service Market) 시스템과 연계 필수

    * EDSM 홈페이지(https://edsm.kepco.co.kr)에 가입 및 로그인 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선택하여 정보제공 동의

 ㅇ 동일법인 내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의 사업신청번호로 

분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장 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구분

 ㅇ 지정설비 중 제어시스템의 경우, 효율향상설비 업체는 지원사업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센스 갱신으로 인한 금액 발생 여부 등

 ㅇ 당 공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위반 시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붙임4 참고]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구성별 

역할수행 소홀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추진 일정 지연*하는 등 사업

추진의 차질 발생 시 지침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프로세스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등

붙 임 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정설비 1부.
2-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평가표 1부.
2-2. 계량평가 및 가점 기준 1부.
3. 사업추진 절차별 세부추진 내용 1부.
4. 위반 시 제재사항 1부.
5. 사업신청 및 협약 제출서류 1부.
6. 추가 지정설비 세부기술내용 1부.
7. (별첨)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1부.
8. (별첨) 20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별지서식 1부.
9. (별첨) 2026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FAQ 1부.

10. (별첨) 사업계획서 양식 1부.
11. (별첨) 2026년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지원 안내 1부.

https://edsm.kepco.co.kr


- 8 -

[붙임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정설비

No. 대상 설비 구 분 적용 기준

1

공기압축기
효율관리기자재

(변속형 지원, 정속형은 
필요한 경우주1) 지원)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ㅇ 압축비가 1.3 초과, 토출 압력이 30~1,000kPa인 전동기 구

동방식의 공기압축기
 - 스크류식: 전동기출력 15kW 초과~110kW 이하

고압 스크류 
공기압축기

추가 지정설비
ㅇ 저압부-고압부로 각각 독립된 2개의 에어엔드로 

Two-Stage 압축시스템을 구성하여, 토출압력이 
1,000kPa 초과하는 스크류식 변속형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통합제어시스템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다수의 공기압축기 가동률을 제어하는 통합제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별 공기압축기의 무부하운전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는 시스템

2 터보압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압력비 1.3초과 또는 송출압력 30kPa 초과인 전동기 구

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 종합효율 = 이론단열공기동력/구동부 소요전력
 - 유량별 종합효율 (64%이상∼73%이상)

3
원심식
송풍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압력비 1.3이하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60mm∼1,800mm)

 - 전압효율 = (송풍기 출력)/(전동기 구동 소요전력)
 - 호칭별 전압효율 (43.5%이상∼81%이상)

4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상용, 수중용만 지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 토출량 A효율(가장 높은 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 B효율(제작자 보증 효율) 이상

5
삼상

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11kW 이상~375kW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ㅇ 정격출력 11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
 -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

6 인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220kW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에너지절감 가변속 운전이 가능

한 최대용량 220kW 이하
 - 효율 96%이상(7.5kW이하), 97%이상(7.5초과~220kW이하)

7 항온항습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정격냉방능력이 6kW 
이상 35kW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 35kW 

(30,100kcal/h) 이하
 - 냉방EER(2.3∼3.2 이상), 난방COP(0.97 이상) 등

8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ㅇ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

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

9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정격냉동능력 

1,758kW(500USRT)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에너지효율(kW/USRT) 0.7 이하 
 - 에너지효율(kW/USRT) = 정격냉동소비전력(kW) ÷ 

정격냉동능력(USRT)

원심식
냉동기

효율관리기자재
(정격냉동능력 

7,032kW(2,000USRT)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ㅇ COP 5.02이상(300USRT 이하), COP 5.41이상

(300~2,000USRT 이하)
 - COP = 표준냉동능력(kW) ÷ 표준냉동소비전력(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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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다수의 공기압축기로 구성된 공기압축시스템에서 저효율 공기압축기를 2개 이상 교체할 때 투자비
용 대비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변속형과 더불어 정속형도 함께 지원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통합제어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주2) ’25.8월에 공기열히트펌프가 고효율인증 신규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26년은 지원 대상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추가 지정설비 모두포함

 ※ ’24년도부터 고효율가전(전기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은 지정설비에서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중 동급용량의 1등급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등록제품 중 가장 높은 등급설비 인정

No. 대상 설비 구 분 적용 기준

10
스마트LED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ㅇ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및 스마트LED조명

제어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유무선 통신으로 조광제
어가 가능하고 재실/사물 감지, 조도 감지 등 하나
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복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1
에너지절약형 

공조 
자동제어시스템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산업 공장 및 건물의 환기와 냉난방을 위해 운영하는 
공조기에 자동제어를 도입하여 공조기 환기필요량에 
따라 제어를 통해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

12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조명, 냉난방기설비 등 전력량사용량 모니터링 및 통합제
어기능을 통해 에너지사용 효율화로 전력에너지 절
감하는 시스템

13
인버터 

스크롤칠러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를 적용한 히트펌프유형의 냉
온수 공급설비로서 기존 중규모사업장의 ‘스크류냉
동기+보일러’ 설비구성을 대체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시스템(단, 60RT이하만 설비만 지원)

14
덮개제어형
전기용해로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철/비철 용해설비로서 상부덮개가 없는 전기용해로를 
덮개형으로 개체하고 용해로의 외벽단열재료 개선
을 통해 열손실 최소화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15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 제어기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냉장·냉동 쇼케이스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도어히터를 매장내의 온도·습도에 따라 자동
으로 ON/OFF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16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부하변동이 잦은 저온저장고 및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
에서 운용되는 기존 정속형 압축기를 적용한 냉장·냉동시스
템을 인버터시스템으로 교체·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압
축기구동 속도를 최적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

17 수열히트펌프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폐수, 지하수 등에 포함된 열원을 이용한 수냉식 히트

펌프시스템

18 공기열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주2)

또는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공기-물 형식 히트펌프 시스템

19 고해기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제지공정에서 사용하는 더블디스크(double disk) 타입 
고해기(리파이너, Refiner)를 코니칼(conical) 타입 등 고
효율 고해기로 교체*

  * 고해기 및 부속설비(전동기, 제어판넬) 포함

20
핫가스 

재열방식형
항온항습기

추가 지정설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부하변동에 따라 압축기 주파수를 변경하는 변속형 실
외기를 적용하고, 응축열(폐열)을 재열에 재활용하는 
핫가스 재열방식형 항온항습 공조설비

21
다중 단열 
상부침적식 
용해보온로

신규 지정설비(’26년)
(세부 기술내용 참조)

ㅇ 벽체 고단열 구조와 상부침적 가열방식을 적용한 2챔버 
구조의 고효율 전기용해로로 열손실 최소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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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비계량
항목
(60)

 ① 사업계획 타당성 (15)
  ①-1 사업추진 목적, 사업설계 충실도, 기대효과 등 5 4 3 2 1

  ①-2 설비·시스템 구성, 비용효과성 및 투자비 
회수기간의 타당성 등

5 4 3 2 1

  ①-3 기존설비 사용년수 및 노후화 정도 등 5 4 3 2 1

 ② 예상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15)
  - 예상절감량 산정방법 및 관련변수(가동시간, 

부하율 등) 추정근거의 타당성
15 12 9 6 3

 ③ 설비·시공비 등 사업비용의 적절성 (25) 
  ③-1 설비비, 시공비 15 12 9 6 3

  ③-2 컨설팅비 5 4 3 2 1

  ③-3 계측전송장치 구축비 5 4 3 2 1

 ④ M&V(절감량산정) 계획 타당성 (5)

  - M&V 방법론 적절성, 관련변수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 등 5 4 3 2 1

계량
항목
(40)

 ⑤ 신용평가등급 (5) [붙임2-2]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5 4 3 2 1

 ⑥ 에너지절감량 (20)

  주1) 대상설비 교체 전후 사용량 합계 기준
  주2) 비계량항목 중 ‘②예상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평가점수와 연동하여 
계량점수 부여

  주3) 절감량산정 시 가동시간 및 부하율 등 
근거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② 예상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평가시 
감점)

절감량

산출
근거타당성 

300MWh
이상

240MWh
이상

180MWh
이상

120MWh
이상

120MWh
미만

탁월 20 19 18 17 16

우수 16 15 14 13 12

보통 12 11 10 9 8

미흡 8 7 6 5 4

저조 4 3 2 1 0

 ⑦ 설비설치비 보조금 지원비율 (15)
   - 보조금 지원비율(%) = 설비설치비 중 정부

보조금 ÷ 설비설치비 × 100%

  주1) ‘설비설치비’는 설비비, 시공비, 
컨설팅비의 합산임

       (계측전송장치 구축 비용은 제외)
  주2) 비계량항목 중 ③-1 및 ③-2 평가점수와 

연동하여 계량점수 부여

구분 비계량 항목
(③-1 및 ③-2 평가점수 합산)

우수 16점 ~ 20점
보통 9점 ~ 15점
미흡 0점 ~ 8점

<중소기업>
지원비율

산출
근거타당성 

55% 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

우수 15 14 13 12 11

보통 10 9 8 7 6

미흡 5 4 3 2 1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지원비율

산출
근거타당성 

25% 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

우수 15 14 13 12 11

보통 10 9 8 7 6

미흡 5 4 3 2 1

가점
(최대 
11점)

 ⑧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3점

 ⑨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 3점

 ⑩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 사업장 또는 에너지서포터 참여 사업장(3점)
최대
5점

 ⑪ KEEP30(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 사업장 또는 협력 사업장(5점)
 ⑫ 중소·중견 에너지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5점)

검토
의견

평점
합계

평가
위원

 소속기관: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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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 계량평가 및 가점 기준

1. 신용평가등급 (5점)

ㅇ 국가의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류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 신용평가 점수는 신청사업장만 해당되며 신청사업장의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관련 발급기관은 FAQ 참고

     **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 설치기업 등은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창업초기기업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로 확인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4점
B+, B0, B- 3점
CCC+ 이하 2점

2. 가점

① 중소기업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국가공인기관(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중소벤쳐24 등)에서 발급받은 중소

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3점의 가점 부여

② ’24~’26년* 공단에서 수행한 산업진단보조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3점의 

가점 부여

    * 에너지진단이 완료되어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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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3~’25년 공단에서 수행한 무료 에너지컨설팅사업(에너지서포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3점의 가점 부여

④ KEEP30(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 사업장 또는 협력 사업장*에 

대하여 5점의 가점 부여

    * 협력 사업장은 ‘KEEP30 협력업체 확인서(’26년도 발급)’ 제출시에만 인정 

⑤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에 대해 5점의 가점 부여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확인서가 공고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②~⑤번 항목 사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복수로 가점부여 

불가하며, 더 큰 점수 적용하여 부여 

  ※ ②~⑤의 가점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공단에서 일괄확인 예정

⑥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인 경우, [붙임11]의 운영계획서와 

지자체에서 발송한 공문을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3점의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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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사업추진 절차별 세부추진 내용

 사업장 평가·선정 및 협약체결

ㅇ (서류검토) 기업 정보, 사업계획서 등의 공고 지원조건 부합 여부 확인

- 필수서류 누락, 불성실한 내용작성으로 내용파악 불가 등 제출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수정 불가(단, 단순오타 등 미비한 사항일 경우 보완요구 예정)

ㅇ (선정평가) 서류검토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운영지침 제7조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등 평가 

- 최종점수는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대상)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순

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

    * 사업취소, 사업포기 및 사업비조정 등 잔여(추가)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 순으로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총사업비 및 정부보조금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사업장의 경우, 각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최소 5개 이상의 소속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

(5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소속 사업장 모두를 선정에서 제외)

ㅇ (협약체결)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공단 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 선정사업장 대상 협약설명회 등을 통해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내용 별도안내 예정

 기존 설비의 계측전송장치 설치

ㅇ 사업장은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를 통해 기존 설비에 전력량계 및 RTU 등 구축*

   - ‘24년 기준 변경된 연동 프로토콜을 탑재하고 테스트가 완료된 RTU 사용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ee/home/main.do) 

자료실 내 「계측전송장치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참고: 「계측전송장치 연동 프로토콜 개정문서」)

- 공단 에너지효율자원(EER) 시스템(https://eer.energy.or.kr) 모니터링 서버와의 

연동상태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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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기 이상의 설비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공기압축기 등) 총 전력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개체대상 설비 외 전체설비 계측단(또는 개별설비)에도 

계측전송장치 설치 필수

ㅇ 전력사용량이 작고 다수의 설비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스마트LED조명 등)

전체설비 계측단에만 계측전송장치 설치가능

 기존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설치 현장확인

ㅇ 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은 기존설비 및 계측전송장치의 작동을 점검하고 

‘개체 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 개체 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사업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ㅇ 공단(또는 위탁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개체 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지원사업장 및 해당 참여전문기업은 각 

수행책임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반드시 현장에 참석하여야 함 (대참 가능)

 베이스라인 수립

ㅇ 사업장은 최소 30일 이상(주말포함) 기존설비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값의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유효데이터가 30일 미만일 경우 측정기간 연장

ㅇ 旣제출한 절감량산정(M&V) 계획*에 따라 관련변수(생산량, 가동시간,

온도 등)를 추가 수집하여 베이스라인 수립

     * 절감량산정(M&V) 계획수립 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설비별 에너지절감량 
산정 가이드라인」 참고

   - 운영지침 제24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절감량산정을 위한 

전력사용량 및 관련변수 데이터’를 공단으로 온라인 제출 

   - 해당 설비의 연간 부하변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 기간 설정

     * 예시) 멀티전기히트펌프 등 계절에 따라 부하가 상이한 설비의 경우 부하가 있는 
일부 기간을 베이스라인 기간에 포함

 효율향상설비 개체 및 계측전송장치 설치

ㅇ 현장확인 및 베이스라인 정상 수립에 대하여 공단확인을 득한 후 고효율

설비 개체 진행

- 효율향상설비 개체는 지정기한(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완료하고,
연내(12월 중순까지)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 관리 철저



- 15 -

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설치 현장확인

ㅇ 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은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의 작동을 

점검하고 ‘개체 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 개체 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사업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ㅇ 공단(또는 위탁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개체 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지원사업장 및 해당 참여전문기업은 각 

수행책임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반드시 현장에 참석하여야 함 (대참 가능)

ㅇ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 및 평소에 사용하는 상용설비의 대신 또는 보조로 사용되는 예비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개체 불가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설비모델과 동일한 모델이 시공되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효율향상설비 개체 보조금 지급

ㅇ 현장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장은 ‘정부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공단은 ‘현장확인 보고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효율향상설비 절감량 계측 및 산정결과 보고

ㅇ (월 1회) 15분 단위 전력 소비량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별지 

제14호의1서식) 및 (연 1회)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 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EER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에너지절감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시 설비별 전력사용량, 전압,

전류, 관련변수(생산량, 가동시간 등)의 데이터수집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旣제출한 M&V 계획에 따라 절감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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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 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

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 기준

·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승인 절차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예 :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의 설비모델과 

상이한 모델이 시공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신청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지원설비를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5년 이하

· 지침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대금지급 문제 등으로 공단과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설비설비

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체를 말함)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기타 국가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

반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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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사업신청 및 협약 제출서류 (PDF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 사업신청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구 분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필수
2 사업계획서 [붙임 10] 양식 필수
3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필수

4
사업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세부내역서, 설비규격서 등 포함)
별지 제4호서식 필수

5
건축물소유자 사업참여 동의서

(기타 첨부 서류 포함)
별지 제5호서식 해당시

6 사업자등록증 컨소시엄 전체 사업장 필수

7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
필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
필수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할 세무서 등)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

필수

10 일반건축물대장(갑) 공고일 이후 발행 필수

1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18호서식
(컨소시엄 전체)

필수

12 고효율기자재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 

이후인 서류
필수

13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 필수

14
효율향상설비 성능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실증결과 등)
추가 지정설비 신청사업장 필수

15 KEEP30 협력업체 확인서 ’26년도 발급서류 해당시
16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지자체 공문 [붙임 11] 참조 해당시
17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붙임 11] 참조 해당시

 * 추가 지정설비 중 ①인버터 스크롤칠러, ②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③수열히트펌프, 
④공기열히트펌프, ⑤고압 스크류 공기압축기, ⑥핫가스 재열방식 항온항습기, ⑦다중 단열 상부
침적식 용해보온로는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그 외 추가 지정설비의 경우, 
에너지절감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체 실증결과 제출 (단, 시험성적서 및 자체실증결과 내 시험환경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

 ※ 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미준수 시 인정불가
 ※ 고효율기자재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등은 설비 설치완료일까지 유효하여야하며 

유효하지않을 경우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협약 제출서류 (협약시 세부내용 별도안내 예정)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사업협약서 2부 별지 제7호서식
2 사업계획서 2부 [붙임 10] 양식
3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비 전용계좌 

민간부담금 입금내역 제출
5 사업장 인감증명서 1부 -
6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증권* 1부 협약일 ~ ’27년 12월 31일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협약 시 정부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증권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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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추가 지정설비 세부기술내용

□ 고압 스크류 공기압축기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저압부와 고압부로 각각의 독립된 2개의 스크류 에어엔드로 Two-Stage 압축
시스템을 구성하여 고압(1,000kPa 초과)의 압축공기를 생산하고, 토출압력에 대한 
PID제어로 각각의 인버터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수를 가변시켜 에어소비량 변동
에도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압축공기를 생산

적용 장소 ㅇ플라스틱 용기 제조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기존 설비는 왕복동 공기압축기로 압축
효율이 낮은 단열압축방식이며, 정속
운전으로 에너지낭비가 많이 발생

ㅇ고압 스크류 공기압축기는 압축효율이 
높은 등온압축방식이며, 인버터에 의한 
속도가변운전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고압 스크류 공기압축기 (242kW) 1대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약 4억원(1대 기준 설치공사비 포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495,456kW (절감율 약 30%)
 - 개체 前: 330kW * 0.7(로딩 전력 * 로딩율) + 148kW * 0.3(언로딩 전력 * 
           언로딩율) = 275.4kW
 - 개체 後: 242kW(최대전력) * 0.81(부하율) = 196.0kW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3년(연간 6,240시간 가동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2.1년
ㅇ예상 수명기간 : 20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유도
ㅇ절감 잠재량 : 기존 설비 대비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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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통합제어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다수의 공기압축기 가동률을 제어하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별 공기
압축기의 무부하운전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는 시스템

적용 장소 ㅇ2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가능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공기압축기에서 생산한 압축공기가 
압축공기탱크로 공급되어 다시 수요처
별로 공급됨

ㅇ개별 공압기별 전력계량기 및 공기유량
계를 통한 모니터링

ㅇ제어시스템을 통해 압축공기 수요량에 
따라 공압기의 출력 각각 최적 제어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75HP 일반 정속형 공기압축기 4기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57백만원(4대 기준, 설치비용 포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322.8MWh, 35.5백만원(28% 절감)
 - 75마력 공기압축기 4대 총 전력량 : 1,154,400kWh(연 300일, 가동률 70% 가정)
 - 무부하 기동 전력량(절감량-①) : 230,400kWh
 - 표준형 대비 압력 저감시(1kgf/cm2)의 전력 절감량(절감량-②) : 92,352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3.6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1.8년
ㅇ예상 수명기간 : 10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통합제어시스템 도입 시 공압기의 운전 상태 및 사용전력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원격제어 운전 및 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압력 제공이 가능
ㅇ절감 잠재량 : 기존 대비 약 28% 에너지절감 기대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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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공조 자동제어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산업 공장 및 건물의 환기와 냉난방을 위해 운영하는 공조기에 자동제어 프로그램 
및 덕트라인을 수정 도입하여 공조기 환기필요량에 따라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

적용 장소 ㅇ공조기실(공조기 덕트 및 자동제어 수정)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공조기 가동시 급기팬과 환기팬이 동시
가동

ㅇ환기가 불필요한 시점에도 환기팬 가동 
지속

ㅇ실내 환경 및 알고리즘에 따라 급기
팬과 환기팬 가동

ㅇ실내공기질 분석을 통한 환기팬 가동
여부 판단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공조기 대당 15~20백만원
 - 현장 자동제어 시스템 및 공조기 구조에 따라 상이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70백만원 (공조기 4대기준)
ㅇ예상 연간절감량 : 98MWh
 - 15kW * 4대 * (4,100H * 40%) = 98,400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7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2.3년
ㅇ예상 수명기간 : 15년 이상(공조기 수명 동일)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산업 공장 등 공조기가 설치된 90%이상의 건물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공조기 

용량이 큰 대형오피스,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에 매우 효과적
ㅇ절감 잠재량
 - 공조기 사용량의 2~30% 절감효과가 있음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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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 조명, 냉난방기설비 등의 사용 전력량 모니터링과 통합 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으로 전력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

적용 방법
(예시)

ㅇ (적용 장소) 중.소형 기축건물(대학, 관공서 등 다중 이용 시설)

구분 <적용 전> <적용 후>

에너지 절감 없음 ~ 미비 평균 10%

절감 검증 불가(모니터링 중심) 가능(빅데이터 실시간 분석ㆍ검증)

조명 제어 수동 or 중앙집중제어 개별 조명 원격/자동 제어

개별 냉난방기 제어 불가 가능(원격, 자동)

콘센트 개별 제어 불가 가능(원격, 자동)

모든 부하 정밀 계측 불가 최종 부하까지 사용량 계측 가능 

빅데이터 기반 보고서 불가 실시간 보고서 export 가능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예상 설비투자 조건
 - 스마트허브(10)+스마트미터(10)+스마트온도조절기(190)+스마트스위치(45)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40.9백만원
ㅇ예상 연간절감량 : 45.38 MWh
ㅇ예상 투자회수기간: 8.2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 4.1년 예상
ㅇ예상 수명기간 : 15년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중소형 기축건물 맞춤형 BEMS 및 계측전송 기반마련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통한 건물 전력 절감 및 간접효과 극대화
 - 연간 사례 규모의 20개소 이상 신규 적용 가능
ㅇ절감 잠재량
 - 전체 적용 가능 건물 3,000개소 X 40MWh = 120,000MWh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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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 스크롤 칠러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정속압축기를 적용한 칠러 형태로 냉수(칠러)+보일러(전기/가스) 형태로 공조를 
하는 시스템을 인버터 방식의 스크롤 압축기를 적용한 제품으로 교체 시 부하용량
에 따라 압축기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향상 및 냉난방이 단일 기기
로 가능하여 설비간소화로 운영비 절감에도 기여함

적용 장소
ㅇ공장(공장설비 냉각용)
ㅇ건물(냉난방설비)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정속 스크류냉동기(냉수)
ㅇ전기/가스 히터(온수)
ㅇ냉수/온수 분리제어 및 운전 시간에 대

한 별도 타이머 설치

ㅇ공기열원 인버터스크롤 칠러(냉/온수)
ㅇ시스템 통합 제어 (온도 및 스케줄 제

어)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60RT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54.5 백만원
ㅇ예상 연간절감량 : 85 MWh (연간 7.2 백만원)
 - 전기요금체계 : 산업용전력갑(I)
 - 운전시간 : 24시간 운전(산업용 공정설비)
 - 시스템효율 : 기존 COP 2.7,  교체후 COP 3.2
ㅇ투자회수기간(예상): 7.5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3.8년
ㅇ예상 수명기간 : 10년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기존 노후된 정속 칠러(스크류/왕복동식/스크롤)의 교체 시장 및 냉/온수 통합 생산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절감  
ㅇ절감 잠재량
 - 냉수전용모드 사용 시,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의 부분부하효율 개선으로 인한 추가 

절감효과 기대
 - 난방 시, 전기히터 대비 히트펌프 기술을 통한 효율 우위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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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제어형 전기용해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철 또는 비철 용해설비로서 상부덮개가 없는 전기용해로를 덮개형으로 개체하고 
용해로의 외벽단열재료 개선을 통해 열손실 최소화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 개방된 용해로 입구를 덮게 폐쇄형으로 디자인하여 외부 노출 최소화
 - 기존 벽돌소재 단열재를 세라믹 단열소재로 변경하여 단열보온효과 상승
 - 상부덮개는 사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위해 자동공압제어를 적용

적용 장소 ㅇ금속가공 중 다이캐스팅산업 및 고온 소형용해로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등

설비 
요구조건

ㅇ정격용량범위(400kg~1,500kg), 정격히터용량(70kW~200kW)
ㅇ단열성능은 용탕 외부온도가 45℃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내부온도 700℃ 기준)

ㅇ덮개의 작업용 구멍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해 전체 덮개 총면적의 최대 30%이하로 설계
ㅇ덮개는 용해로 최고 사용온도 이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SS41 4T 등)이며, 

덮개 상층부 안쪽 내화재 재질 사용으로 보온 및 외부 온도 전이 차단(상층부 
온도 용탕 외부 온도(40도 내외) +10도 이하)

ㅇ덮개 총량 50KG로 중대한 충격에 대응하며, 사용이 용이하도록 공압으로 설계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기존 일반적인 전기용해로는 용탕에서 
다이캐스팅기의 로봇팔 주걱주물 이동이 
상부 개방형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단열재
는 일반적으로 벽돌로 구성되어 있음

ㅇ절전형 전기용해로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 
공간만을 개방하는 덮개방식을 적용 
및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하여 열손실 
최소화를 통한 단열보온효과를 높임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전기용해로 650kg(120kW) 1대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약 49백만원 (1대 기준, 설치비포함)
 - 전기용해로 용량 및 설치현장 환경에 따라 상이
ㅇ예상 연간절감량 : 100MWh (절감률 약35%)
 - 개체 前: 71kW/h(시간당 사용량) * 4,000hr(연간사용시간) = 284,000kWh
 - 개체 後: 46kW/h(시간당 사용량) * 4,000hr(연간사용시간) = 184,000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5년∼5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2.3년
ㅇ예상 수명기간 : 15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유도
ㅇ절감 잠재량 : 고온 전기도가니로 사용량의 약 22%이상 절감효과가 있음
ㅇ절감 잠재 원료량 : 폐자원의 손실율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음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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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 제어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냉장·냉동 쇼케이스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도어히터를 매장
내의 온도·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ON/OFF제어를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 매장 내 이슬점을 측정하여, 표면온도를 이슬점 보다 +2℃~4℃ 높게 지속 유지

적용 장소 ㅇ냉장·냉동 쇼케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가능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히터가동이 필요없는 계절 또는 매장의 
온·습도 환경에 상관없이 히터상시 가동

 - 쇼케이스의 결로방지를 위한 도어프레임 
히터상시 가동(제어시스템無)

ㅇ상시가동 하는 도어히터를 필요시에만 
가동도록 제어하여 히터가동률 감소

 - 히터 발열량 최소화, 냉동부하 감소로 
압축기 운전시간 감소효과

별도 시스템 적용이 없어
도어 가스켓 부위 히터가 상시 가동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5도어 쇼케이스(히터용량 0.6kW), 컨트롤러 1셋트(컨트롤러 
본체+도어온도센서+이슬점센서)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0.3백만원/SET(컨트롤러 세트 및 설치비포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5,151kWh (절감률 약 98%)
 - 개체 前: 0.6kW/h(시간당 사용량) * 8,760hr(연간사용시간) = 5,256kWh
 - 개체 後: 0.6kW/h(시간당 사용량) * 175hr(연간사용시간) = 105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0.8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0.4년
ㅇ예상 수명기간 : 10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도어나 기타 결로방지를 위한 히터를 적용하는 냉장/냉동 장비에는 적용 가능
ㅇ절감 잠재량 : 기존 대비 약 98% 에너지절감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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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부하변동이 잦은 저온저장고 및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에서 운용되는 기존 
정속형 압축기를 적용한 냉장·냉동시스템을 인버터시스템으로 교체·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압축기구동 속도를 최적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   

적용 장소
ㅇ냉장·냉동 물류창고, 농·축산물 저온저장고 및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상업용 

냉장·냉동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등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정속형 압축기 냉동·냉장시스템 적용
ㅇ인버터 압축기 냉동·냉장시스템 및 시

스템최적화운전 알고리즘기술 적용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인버터형 2HP냉동기(냉장용), 냉매배관, 냉매, 설치 시운전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3.3백만원(2HP 1대 기준, 설치비포함)
 - 사업장별 다수의 냉동기가 용량별 설치될 수 있어 투자비는 현장마다 상이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6.13MWh (절감률 약 41.7%)
 - 개체 前(정속형 2HP): 40.3kW/day(일간 사용량) * 365day = 14,710kWh
 - 개체 後(인버터형 2HP): 23.5kW/day(일간 사용량) * 365day = 8,578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9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2.4년
ㅇ예상 수명기간 : 7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저온저장고 및 유통 시설 등 정속형 냉동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증발부하량이 불규칙하며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상업용 냉동기에 효과적
ㅇ절감 잠재량 : 부분부하효율 개선으로 인한 추가 절감효과 기대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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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원 히트펌프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폐열을 포함한 수열원을 열원으로 하는 히트펌프로 폐열 및 수열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수 및 냉수 생산으로 에너지절감 

적용 장소 ㅇ산업용 공정, 양어장, 목욕탕, 숙박시설, 수영장 등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 전기보일러 또는 저효율 전기히트펌프

ㅇ 고효율 수열원 히트펌프 : 수열원 
히트펌프 및 폐열 등의 활용

ㅇ 폐열원을 포함한 수열원을 활용, 히트
펌프를 이용한 부하대응(필요시, 축열조 
포함)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 용량 : 수열원 히트펌프 140RT(70RT 2대) 
ㅇ적용처 : 목욕탕
ㅇ투자비(총사업비) : 155백만원 (장비비+설치비)
ㅇ연간절감량 : 452MWh (약 57백만원 절감)
 - 전기요금체계 : 일반용(을) 고압A 중간부하요금
 - 운전시간 : 일평균 12(시간), 연간 운영일수 365(일) 
 - 기기COP : 기존 0.92, 교체 후 3.5 (부하출수 50℃ 기준)
ㅇ투자회수기간(예상): 3.0년
ㅇ설비수명 : 10년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연중 급탕 등 온수 부하가 큰 다양한 용도 시설에 적용가능하여 여름철 냉방에 

함께 사용하면 비용효과적임
ㅇ절감 잠재량 : 고효율 히트펌프 설비 적용에 의한 에너지절감효과 기대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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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열 히트펌프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연중 급탕 등 온수 사용량이 큰 시설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적용하여 에너지절감

적용 장소
ㅇ목욕탕, 숙박시설, 수영장 등
※ 수용가 운전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적용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 전기보일러
ㅇ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ㅇ 다수의 동일용량 히트펌프를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구성하여 부하에 대응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 용량 : 공기열 히트펌프 60HP (20HP 3대)
ㅇ투자비(총사업비) : 65.6 백만원 (장비비+설치비)
ㅇ연간절감량 : 238MWh(약 33백만원 절감)
 - 전기요금체계 : 일반용(을) 고압A 중간부하요금
 - 운전시간 : 일평균 6(시간), 연간 운영일수 365(일) 
 - 시스템효율: 기존 1.0 COP , 교체후 1.6~2.4 COP(서울 월평균 최저기온 기준)
ㅇ투자회수기간(예상): 3.0년
ㅇ설비수명 : 10년
ㅇ설치연도 : 2018년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연중 급탕 등 온수 부하가 큰 다양한 용도 시설에 적용가능하여 여름철 냉방에 

함께 사용하면 비용효과적임
ㅇ절감 잠재량 : 고효율 히트펌프 설비 적용에 의한 에너지절감효과 기대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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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기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제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추형 고해기(Conical Refiner)는 디스크 타입 고해기

(DDR)에 비해 압력손실이 작고 섬유 처리 영역이 넓어서 균일하고 강도 높은 

섬유 처리 가능

ㅇ시간당 펄프 처리량 증가에 의해 동일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에너지 절감

적용 장소 ㅇ펄프(Pulp)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저효율 디스크 타입 고해기(DDR, Double 

Disk Refiner)

ㅇ고효율 원추형 고해기(Conical Refiner)로 

설비 교체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 용량 : 원추형 고해기 (고해기 구동 전동기 정격용량 : 110 kW) 

ㅇ투자비(총사업비) : 250백만원 (설비비+시공비)

  * 전동기, 제어판넬 등 부속설비 포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 개체 前: 184kW x 24hr x 15일 x 12개월 x 180원= 143백만원

 - 개체 後: 110kW x 24hr x 15일 x 12개월 x 180원= 86백만원원

  * 동일한 제품 생산량 유지 시 교체 후 고해기 구동을 위한 전동기 용량 감소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가정) 투자회수기간 예상 : 2년 

ㅇ예상 수명기간 : 20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중소중견 제지업체에 원추형 고해기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고효율 고해기 

보급확대 및 원가절감․품질향상을 통한 제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절감 잠재량 : 원추형 고해기 도입으로 20~40% 전력에너지절감 기대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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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가스 재열방식 항온항습공조기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인버터 실외기는 부하용량에 따라 압축기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외로 버려지는 응축열(폐열)을 재열에 재활용하는 핫가스 재열방식 
항온항습 공조설비

적용 장소
ㅇ산업시장 (제약, 바이오, 전기전자, 기계, 2차 전지등)
ㅇ민수시장 (박물관, 대학교실험실, 전산실 등)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정속형 실외기와 전기, 온수, 스팀 히터 구성
ㅇ전기히터 혹은 스팀을 활용하여 재열
ㅇ에너지소비량이 많고 정밀제어 어려움

ㅇ인버터 실외기와 핫가스 재열코일 구성
ㅇ응축열(폐열)을 재활용하여 재열
ㅇ부하변동에 따라 에너지절감 및 정밀제어 가능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풍량 20,000CMH, 실외기 용량 100HP, 리턴Type, OA 30%, 24시간 운전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2억 (설치비 포함)
ㅇ예상 연간절감량 : 349MW (에너지절감률 약 40%, 년간 운전비용 약 45백만원 절감)
 - 개체 前: 냉방(정속) 222MW + [히터난방 + 히터재열] 677MW = 899MW
 - 개체 後: 냉방(인버터) 197MW + [히트펌프난방 + 핫가스재열] 353MW = 550MW
ㅇ투자회수기간(예상): 4.5년
 - 정부보조금 지원시(50% 가정) 투자회수기간(예상) : 2.3년
ㅇ예상 수명기간 : 10년 이상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기존 정속형 실외기 및 전기 (온수,스팀)히터 재열 방식의 항온항습 공조기 시장을 

핫가스 재열기능을 포함한 인버터 항온항습 공조설비로 교체함에 따라 소비자의 
운전비용 절감 및 시장 효율 개선에 기여

ㅇ절감 잠재량 : 기존 대비 년간 약 40% 에너지 절감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 30 -

□ 다중 단열 상부침적식 용해보온로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술 
개요

ㅇ 알루미늄 용해설비로서 상부 및 측면 로벽에 다중 단열구조 적용(High-Alumina급 이상)
ㅇ 히터가 용탕 내부에 직접 침적되는 상부침적 가열방식을 통해 공기층과 벽체를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ㅇ 용해실과 보온실을 구분한 2-Chamber 구조로 용탕의 온도편차를 최소화

(예시: ±3℃ 등)하여 출탕 품질 향상

적용 장소 ㅇ 알루미늄 용해·보온 공정이 필요한 다이캐스팅 및 알루미늄 주조 산업 전반

적용 방법
(예시)

<적용 전> <적용 후>

ㅇ 단열 성능이 낮아 방산열 손실이 큼
ㅇ 도가니 타입 용해로는 공기층과 벽체를 

통한 열손실 높음
ㅇ 용해·보온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온도 

편차가 크고 용탕 품질 편차 발생

ㅇ 벽체 다중 단열구조를 통해 방산열을 
획기적으로 감소

ㅇ 상부침적식 가열방식으로 열손실 최소화
ㅇ 2-Chamber 구조(용해실·보온실 분리) 

→ 온도 편차 최소화, 출탕 품질 향상

효율시장 
투자경제성

(참고)

ㅇ설비투자 조건(예상) : 2중 단열 상부침적식 용해보온로
ㅇ예상 투자비(총사업비) : 1대 기준 약 8,000만 원(설치비 포함)
 - 용해로 용량 및 설치현장 환경에 따라 상이
ㅇ예상 연간절감량 : 223 MWh (절감률 약 31%)

개체 전 원단위 개체 후 원단위 투입 알루미늄 중량
1.05kWh/kg 0.73kWh/kg 697,322kg

 - (1.05kWh/kg – 0.73kWh/kg) x 697,322kg = 223,143kWh
ㅇ투자회수기간(예상):  3년~4년
ㅇ예상 수명기간 : 7~10년
 ※ 위 투자경제성 예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장 도입설비 및 운전특성에 따라 실제 

절감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절감효과 산정 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절감량 등 투자경제성 재산정 및 근거제시 필요

효율시장 
조성효과

(참고)

ㅇ시장 창출효과 :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유도
ㅇ절감 잠재량 : 고온 전기도가니로 에너지사용량 대비 약 31% 절감효과가 있음
ㅇ절감 잠재 원료량 : Dross 감소로 버려지는 알루미늄 2~5톤 절감

유의사항
ㅇ효율향상설비개체 전ㆍ후의 절감량 성과검증을 위한 계측전송장치설치 및 공단의 

EER(에너지효율자원)시스템 연동 등 자료관리가 요구됨


